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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법        원   

제    2    부

         결

사       건 2004도2743  가. 컴퓨터 로그램보호법 반

     나. 음반․비디오물 게임물에 한법률 반

피  고  인 피고인

상  고  인 피고인

변  호  인 변호사 정양진, 정 모

원 심  결 부산지방법원 2004. 4. 22. 선고 2004노307 결

 결 선 고 2006. 2. 24.

주      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이       유

상고이유를 본다.

1. 이 사건 모드칩 장착행 가 기술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해당하는지에 하여

컴퓨터 로그램 보호법(이하 ‘법’이라고만 한다) 제30조 제1항 본문, 제2항은 구든지 

상당히 기술 보호조치를 회피, 제거,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는 기기․장치․부

품 등을 제조․수입하거나 공 에 양도․ 여 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며, 기술 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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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조치를 무력화하는 로그램을 송․배포하거나 기술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

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, 법 제46조 제1항 제3호는  규정을 반

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 법 제2조 제9호, 제7조를 종합하면  “기술 보

호조치”란 로그램에 한 식별번호․고유번호 입력, 암호화  기타 법에 의한 권리

를 보호하는 핵심기술 는 장치 등을 통하여 로그램 작자에게 부여된 공표권, 성

명표시권, 동일성 유지권과 로그램을 복제․개작․번역․배포․발행  송할 권리 

등 로그램 작권에 한 침해를 효과 으로 방지하는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

상당하다. 

기록에 의하면, 소니 엔터테인먼트사가 제작한 이스테이션 2라는 게임기 본체(이하 

‘PS2'라고만 한다)에서만 실행되는 이 사건 게임 로그램은 CD-ROM이나 DVD-ROM

과 같은 장매체(이하 ’CD‘라고만 한다)에 장되어 매되고 있는데, 그 정품 게임 

CD에는 게임 로그램 외에도 엑세스 코드(Access Code)가 수록․ 장되어 있고, PS2

에는 부트롬(BOOT ROM)이 내장되어 있어 PS2에 삽입되는 게임 CD에 엑세스 코드가 

수록되어 있는지를 검색한 후 엑세스 코드 없이 게임 로그램만 장된 CD는 로그

램 실행이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는 사실, 한편, 통상 인 장치나 로그램에 의해서

도 이 사건 게임 로그램의 복제는 가능하지만 엑세스 코드의 복제는 불가능하기 때문

에 불법으로 복제된 게임 CD로는 PS2에서 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는 사실, 피고인이 

PS2에 장착하여  모드칩(Mod Chip, 일명 ’불루메시아칩‘)이라는 부품은 엑세스 코드

가 수행하는 역할을 신하는 것으로서, 엑세스 코드 없이 게임 로그램만 복제․ 장

된 CD가 PS2에 삽입되더라도 PS2의 부트롬으로 하여  엑세스 코드가 수록되어 있는 

정품 CD인 것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불법으로 복제된 게임 CD도 로그램 실행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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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능하도록 하는 장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 인정사실과 같이, 엑세스 코드나 부트롬만으로 이 사건 게임 로그램의 물리 인 

복제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, 통상 인 장치나 로그램만으로는 엑세스 코

드의 복제가 불가능하여 설사 불법으로 게임 로그램을 복제한다 하더라도 PS2를 통한 

로그램의 실행은 할 수 없는 만큼, 엑세스 코드는 게임 로그램의 물리 인 복제를 

막는 것과 동등한 효과가 있는 기술 보호조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, 따라서 피고

인이 모드칩을 장착함으로써 엑세스 코드가 없는 복제 게임 CD도 PS2를 통해 로그

램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 행 는 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상당히 기술 보호조치

를 무력화하는 행 에 해당한다고 이 상당하다.

같은 취지인 원심의 단은 정당하고,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술

보호조치에 한 법리오해 등의 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.

2. 법 제30조 제2항이 헌법에 반되는지에 하여 

법 제30조 제2항은 로그램의 복제품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소지․사용하는 자가 

개인 으로 로그램 작물을 이용하는 행 를 제한하기 한 것이 아니라, 다수의 사

람이 로그램 작물을 불법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 보호조치의 무력화장치를 

하는 행 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고, 특정 로그램 작물을 정당하게 구입한 

자가 그 로그램 작물의 원본을 보호할 목 으로 기술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 복제

물을 생성하는 것은 법 제30조 제1항 제3호, 제14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, 법 

제30조 제2항이 로그램 작물의 법한 취득자의 원본 보호를 한 복제행 를 부당

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3조, 제10조에 반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

일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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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여 법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

결한다.

재 장      법       김용담  _________________________

  

주  심      법       이강국  _________________________

  

            법       손지열  _________________________

  

            법       박시환  _________________________


